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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와 민주 사회

정  은

영남대학교

민주 사회의 핵심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의 자유로

운 참여와 소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이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 

일반인과 같은 몫의 의결권이나 참여권을 가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할지

라도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삶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 질환의 사회적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기초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권리의 중

요성을 실질적 차원과 법적 차원에서 의사소통능력 문제 및 탈원화의 필

요성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또한 향후 

민주 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정신 장애, 민주 사회, 사회적 권리, 탈원화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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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민주 사회의 핵심은 각 구성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성원들 간의 동등한 관계, 즉 민주적인 관계는 자유로

운 공동체 참여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권리, 즉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살아갈 

권리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

리에게 익숙한 대의제 민주주의, 즉 다수의 국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

과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합법화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자 중심의 권

력 형성을 일반화시키면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는 구조적인 한

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권용혁 2010, 72; 김진석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은 사회통합을 논할 때 주

로 다루어지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등의 이주민, 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와 같은 성적소수자, 에이즈 감염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소수자

로 여겨져 왔다(박성원 ․ 박만원 ․ 현진희 2013, 48).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언급한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사점이 있다고 하더라도(김상학 

2004; 박소현 2008), ‘장애’라는 것이 “불수의적, 불가항력적이고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척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타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신은경 ․ 이한나 2011; 박성원 외 2013, 48).

민주 사회에서의 소수자 권리 실현의 중요성은 이와 같이 다수결 원

칙하의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도 오래전부

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권용혁 2010; 권혁장 2009; 문성훈 2005; 정

은 2002), 이에 덧붙여 김진석(2007, 429)은 “민중의 다수결 결정방식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천으로 여겨지지만, 직접 민중의 의지와 의지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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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은 다른 결정방식 혹은 지배방식이 존재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법의 지배이다”라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정의 실현의 

근간으로 전제하는 법의 실체에 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민주주의 문화에 내재된 폭력의 다중적 상징화를 

문제화하면서 “기존의 경제적 기득권에 더하여 다양한 교육적 ․ 문화적 ․ 
복지적 폭력들”이 오히려 “개인들이 ‘민주적으로’ 능력과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여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하며(김진석 2007, 

435), “교육적 ․ 문화적 ․ 복지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폭력”에 주

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김진석 2007, 436).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법적 권리 

차원에서 또 실질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법적 차원)는 정신장애인 역시 민주(시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에서 중요하며, 후자(실질적 차원)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

이 일반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대안(즉 

탈원화)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지금

처럼 사회구조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는 단순

한 제도의 변화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관계 법령의 변화와 

더불어 이들을 실제 삶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동반되어

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주요 과

제 중 하나로 정신 장애라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할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 장애’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당사자로서 혹은 

가족이나 지인의 입장에서)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큰 아픔 중의 하나이지만 이제껏 민주주의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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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민되지는 못했던,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성찰되어야 

할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가 의도하는 정신장애

인의 사회문화적 지위와 건강한 민주 사회의 정체성을 연결하여 고민해 

보고자 하는 작업은 매우 시급한 사회적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정신 질환으로 불렸던 정신 장애
1)
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

정으로 장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면서, 과거 질병의 범주에서, 즉 의료

적 시각에서만 이해되던 차원을 넘어 이제 장애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관

심을 받고 있다(정은 2010; 김문근 2013).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

자’를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

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이 정의에 따라 

현재 정신장애(인)는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3개월 이상의 약물치료를 중

단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진단 시점에 장

애가 고착되어 있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

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등록제도는 언급했다시피 1999년 장애

인복지법 개정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1년 12월 말을 기준

으로 전국에 94,739명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였고 이는 전체 장애인 

수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박성원 외 2013, 46).

1) 이 연구에서 정신 장애와 정신 질환이라는 두 용어는 필요에 따라 구분해 사용할 것이다. 

많은 경우 이 두 용어가 동의어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질병으로서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로 인해 사회적 삶에 불이익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질병(정신 질환)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장애’가 되는 것이며, 이럴 때는 정신 장애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동일

한 질병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처한 사회역사적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지만 연구자는 이와 같이 ‘장애’를 

생물의료적 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언급한 구분은 이러한 입장에 

따른 것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은 2013; 조한진 ․ 강민희 ․ 정은 ․ 조원일 ․ 곽정란 ․ 전지혜 ․ 정
희경 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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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법적, 범주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신 

장애는 여전히 정신 병원을 중심으로 격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김연옥 2010; 장혜경 ․ 우아영 2011; 한종선 ․ 전규찬 ․ 박래군 2012), 

2009년 이후 정신 장애 관련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연 4시간)이 의무화

되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

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국가인권위원회 2010a; 국가인권위원회 

2010b).

한편,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의 대형 시설 보호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적 전망을 도모하고자 하는 

흐름(탈시설화)과 마찬가지로 정신 장애 역시 기존의 병원 중심, 격리 치

료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기

는 했지만 아직 이러한 담론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것은 현실적으로 정신 장애인에 대한 법적 지원의 한계나(김문근 2013; 

신권철 2010) 대중매체를 통한 지배담론—즉 정신장애인은 치료되어야 

하고 격리되어야 한다—의 확산 및 재생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으나

(장혜경 ․ 우아영 2011),2)
 무엇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2) 장혜경과 우아영(2011)은 ‘TV 다큐멘터리가 생성한 정신장애 담론’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큐멘터리가 담아내는 ‘정신장애’ 담론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주류적 지배담론을 여실히 재생산하고 있다. 스토리 전개는 통속적이고, 

정신장애인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뻔하며,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메시지도 선언적이고 수사적이다. 이것이 무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이건 간에, 이렇

게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정신장애 담론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습적이고 통념적 지배 담론

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편견’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다큐멘터리는 

또다시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정신장애와 관련하여 시청자들을 ‘피해받을

지도 모르는’ 혹은 ‘상관없는’ 위치에 배치시키면서 다큐멘터리의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기능

은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 TV 다큐멘터리가 생성하고 있는 정신장애 담론은 TV 매체의 영향

력과 파급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정신장애에 대한 지배담론과 공진화하고 있다(장혜경 ․ 
우아영 2011,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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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구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법, 

각종 사회제도, 관습과 같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정신장애인의 민주

적 사회 참여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정신장애인들이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 일반인과 같은 몫의 의

결권이나 참여권을 가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삶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정신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만이 이들의 인권 실현 방안이며 이것

은 민주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에 속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 뜻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의료적 처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

반인들과의 동등한 관계 정립을 통해 오히려 기능적 회복 및 진정한 삶에

의 참여를 경험하고 있다(김연옥 2010; 사이토 미치오 2006; 이정길 2009; 

박성원 외 2013; 베델의 집 사람들 2008).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정신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기원

을 가지기 때문이다.

정신 질환은 간단히 말해 정신 기능의 변화에 따른 행동(상태) 변화

의 산물이다. 달리 표현해 이것은 인간의 뇌 기능(신경)의 변화에 따른 

것인데, 인간의 뇌 기능은 생후 구체적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하

나 형성되고 변화, 발달해 나간다. 즉 인간의 정신 기능은 선천적으로 정

립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뇌를 사회적 뇌(social brain)라

고 명명하는 것이다(Goleman 2006; Jantzen 2004; 정은 2010; 정은 2012). 

이렇게 봤을 때 뇌 기능(정신 기능)의 변화는 그 해당 개인의 삶의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정신 질환은 근본적으로 ‘관

계병’이라고 할 수 있다(사이토 미치오 2006; 베델의 집 사람들 2008;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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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0).

사회적 뇌로서 인간의 두뇌는 그 어떤 조건보다 폭력적인 조건, 즉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 격리 상황과 같은 환경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폭력적인 조건하에서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쉽게 망가지는가에 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구축되어 있다(Basaglia 1974; Goleman 2006; Jantzen 1994; Jantzen 2004; 

Miller 2005). 그런데 동시에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두뇌의 이러한 취약

함과 함께 두뇌의 유연함과 잠재력에 관해서도 과거와 또 다른 연구 결과

들을 보고하고 있다(Edelman 2009; Medina 2012). 한 마디로 사회적 존

재인 인간의 두뇌는 주위 사람과 환경, 그들과의 소통 방식이나 내용으

로부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두뇌의 무한

한 잠재력과 관련이 있다. 정신 질환 또한 이러한 다양한 삶의 과정이자 

결과물인데, 특히 공동체성(집단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질병(인간

의 정신 상태)이 정신적 질환이다(Vygotsky 1987). 자신이 속한 집단(공동

체) 내에서 적절한(주관적 의미에서 적절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

우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자해와 같은 자기 자극 행동과 같은 소위 

이상행동을 넘어선 정신 기능의 와해(즉 정신 질환)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서두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현

대 사회의 정신 장애 문제를 올바른 민주 사회 정립이라는 과제와 연결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신 질환의 사회적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민주 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권리 문제

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정신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및 탈원화

(Deinstitutionalization)의 필요성에 관해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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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에 기초해 정신 장애와 민주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향후 과제에 

관해 성찰할 것이다. 

2. 정신 질환의 사회적 기원에 대한 이해

김진석(2007, 437)은 “평등을 표방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개인과 집단들은 많은 점에서 “과거 불평등한 사회보다 더 알게 모르게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처럼 “어

쩔 수 없이 수동적인 점에서 혹은 타자의 시선에 의존하는 점”에서 우리

가 살면서 겪는 일상적 폭력은 더 불안정하고 더 복잡하며 더 수동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감안했을 때 우리의 일상 속에 파고든 

갖가지 고통, 폭력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심리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체험되

거나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김진석 2007, 437). 이러한 맥락에서 일찍

이 루리야(Lurija 1978, 647)는 인간의 뇌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삶의 형

식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때 “질적으로 새로운 기능적 

체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 대인관계 단절과 같은 극심한 사회적 소외와 같은 

병리적 환경은 해당 개인의 뇌가 새로운 ‘병리적’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강제하며 이 결과 그의 뇌에서는 ‘질적으로 새로운 기능적 병리적 체계’

가 형성된다는 뜻이다(Jantzen 1979, 64). 정신질환 역시 이러한 뇌 작동 

논리에 의한 것인데, 인간의 모든 정신 기능들은 삶의 다양한 형식들 속

에서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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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와해 ․ 소멸되기도 한다(Vygotsky 2001, 121; Edelman 2009; Goleman 

2006).

뇌라는 신체기관의 이러한 사회적 속성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자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런 과정

의 중심에 바로 뇌가 있다. 바꾸어 말해, 인간에게 있어서 뇌는 이와 같

이 단순한 생물적 신체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기관(social brain)’인 것이

다(Edelman 2009; Goleman 2006; Jantzen 2004). 이런 입장에서 에델만

(Edelman 2009)은 인간의 의식이란 인간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과정이라

고 주장한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인간 행동의 원인이 인간의 의식에 있

다고 여겨왔지만, 이와 달리 에델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구체적인 

몸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이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과정 중에 의식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해, 어떤 개인(그의 신체 각 감각기관들 및 

관념, 지식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개인’)이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

는가, 즉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따라 뇌의 신경작용, 또 이에 

기초한 의식과 같은 정신 기능이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앞서 언

급한 루리야의 주장과도 동일한데—골만(Goleman 2006) 역시 사회신경

과학적 차원에서 인간의 사회지능(SQ)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소위 정신 착란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 역시 여타 정신 기능의 형성 기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한 마디로 다양한 정신적 질환, 이를 통해 

3) 여기에 덧붙여 뇌의 보완 기능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기관으로서 뇌는 적절한 

사회적 자극을 요구하는데, 만약 그러한 사회적 자극이 불충분한 상황에 놓일 경우 뇌는 

그 결함을 채우기 위해 작화하는 방식으로 그 결함에 대해 반응하기도 한다. 작화(作話) 혹은 

작화증이란 “추상(推想)에 장해가 있어 건망(健忘)을 공상에 의하여 보충하고 자기가 경험하

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스스로 그 허위(虛僞)를 인식하지 못하는 병증”(이희

승 1981, 2424)을 말한다.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흔히 경험될 수 있는 이러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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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정신 기능들 역시 동일한 뇌 작동방식을 통한 지극히 일반적인 

정신 현상에 속한다(Edelman 2009, 109-116 참고).

이러한 맥락에서 비고츠키(Vygotsky 1985)는 인간 정신의 질적 변화와 

관련해 정신 기능의 역동적 연결의 실제를 “간기능적 연결(interfunktionale 

Verbindung)(Vygotsky 1985, 334)”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인간 발달은 끊임없는 질적 변화이며(발달이라는 것은 단

순한 양적 증대가 아니다!) 인간의 정신 기능 역시 계속해서 질적 변화를 

거듭해 나간다. 그런데 정신 기능 발달에 있어서 이러한 질적 변화란 기

존 (정신)기능에 무언가가 새롭게 더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능들 간의 연결들이 변화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능들 간

의 연결이 새롭게 되는 과정에서 “이전의 단계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

던 새로운 (신경 기능의) 집단화가 발생”하게 되고(Vygotsky 1985, 321)4)
 

이로 인해 인간 정신 기능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렇게 질적

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신 기능은 독립성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란 새로 형성된 기능이 다른 기능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신 기능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

은 뇌가 자신이 처한 환경과의 소통 속에서 만들어낸 일반적인 정신 현상 중 하나이다(정은 

2010, 280). 

4) 우리 뇌의 수많은 신경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정신 기능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되어 존재하고 이렇게 형성된 신경집단이 어떤 특정한 정신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은 노벨수상학자 에델만이 신경다윈주의(Neural Darwinism)라는 새

로운 원리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 연구에서 ‘개체군적 사고’
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신경집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 뇌의 신경회로의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뇌는 

정확한 논리적 계산적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연산장치가 아닌—즉 뇌를 컴퓨터에 비유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Edelman 2009, 39 ․ 84)—자연선택원리의 지배를 받는 “자연선택 시

스템”이다(Edelman 2009, 45). 그리고 이때 자연선택되는 것은 개별 신경 단위나 유전자가 

아니라 ‘신경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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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기 청소년이나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

들은 기존의 형식적인 기능들(기억, 상황 파악, 지각, 주의력)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에 기초해 형성된 정신 체계는 이전과 질적으로 달라진 상

태를 보인다(Vygotsky 1985, 342; 정은 2010). 

예를 들어 사춘기 이전 아동들에게 사고한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내

용을 ‘기억해 내는 일’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사춘기 청소년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기억해 낸다는 것이 곧 사고가 된다. 아동기처럼 단순히 과거

를 불러내는 기억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기억해 내는가 하는 것이 이 시기 변화된 사고 형식이며, 

이러한 새로운 정신 기능이 다른 정신적 과정을 조정한다. 이때 새로운 

정신 체계는 외부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관계 형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신 기능의 급격한 변화에 외부 환경이 미처 부응하지 못함

으로 인해 정신 과정의 내적 이양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Vygotsky 1985, 

334-335). 쉬운 말로 설명해 아이들이 사춘기 들면서 속이 깊어지는 원

리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인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각종 개인적 취향

이나 습관(음식, 의복 등)은 발병 전의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외현

화 함에 있어서는 성인답지 않게 혹은 이전답지 않게 행동하게 되는 경우

(예전에도 즐겨 찾던 음식이기는 했지만 발병 이후 가끔 아이처럼 그 음식

을 탐한다거나, 평소 좋아했던 옷이긴 한데 부적절한 계절에 그 의복을 입

는다거나)를 경험하게 되곤 하는데,
5)
 이 역시 언급한 새로운 정신 기능의 

독립성 때문이다. 기존의 각 기능들은 그대로 살아 있으나, 그 기능들 

5) 정신장애인의 표현양식은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 제시한 경우는 지극히 단순

한 일례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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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결이 바뀌면서 드러나는 행동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정신분

열증 환자의 이러한 정신 과정의 변화는 급격한 질적 변화 그 자체에 있

어서는 사춘기와 유사하지만(Vygotsky 1985, 340), 이때 진행되는 정신 

과정의 집중적인 내적 이양은 (사춘기와는) 다른 결과, 즉 이전 정신 기능

의 와해(내지 소멸)라는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존의 

정신 기능들이 와해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그것

은 가장 최근에 형성되었던 정신 체계부터 와해된다는 것, 동시에 사회

적(공동체적, 집단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되었던 정신 기능들 체계의 와

해이다(Vygotsky 1985, 340). 

인간의 모든 정신 기능들은 일차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습득

되며 이차적으로 그 새로운 기능은 각 개인에게 내면화된다(Vygotsky 

1985; 2001).6)
 이런 의미에서 모든 정신 기능 출현의 핵심은 공동체적(집

단적) 경험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 기능 발달을 위해서는, 특히 보다 

높은 정신 기능의 발달을 위해서는 자신이 관계할 수 있는 타인과의 소통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한다(정은 2010, 284). 이는 바꾸어 말해, 

우리가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소외 상황과 같이 집단(타인) 안에서 만족

스럽지 못한 관계에 처하게 되면 이미 형성되어 있던 기능들 간의 연결이 

변하게 되며 이런 의미에서 정신 질환은 이미 형성되어 있던 보다 높은 

6) 이런 의미에서 정신 기능의 이중적 출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과정은 유아의 태도 

형성과정이나 언어발달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유아의 의미없는 어떤 몸짓

에 대해 엄마가 어떤 특정한 의미로 반응해주게 되면, 이전까지는 전혀 관계적 성격을 가지지 

않았던 유아의 그 어떤 특정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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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기능들이 와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정신 질환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발병’ 이전에 먼저 자신들의 사회적인 삶에 

어떤 병리적인 문제, 즉 당사자와 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과의 소

통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7)
 앞서 병리적인 사회적 삶(활동 방식)은 해당 개인의 뇌가 

병리적으로 작동하게끔 강제한다고 했는데(Lurija 1978),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정신 질환의 발생 역시 이 과정(원리)에 따른 것이다. 

정리하자면, 정신 질환은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듯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자체가 사회적이며, 구체적으로는 병리적인 사회적 (대인)관계를 통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정신 기능들의 연결이 변화(와해)되면서 발생되는 현

상이다(Vygotsky 1985, 341-342). 이런 의미에서 정신 질환의 사회적 기

원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민주적 참여 문제를 고민

할 때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7) 예를 들어 사이토 미치오가 그의 저서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 하야사카 씨의 발병 전 상황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에 취해 

허구한 날 어머니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살아온 그(하야사카)는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을 

해 사회적 약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중학교에 가면서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 그의 눈이 

사시여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으며, 집안 문제로 공부도 뒤처진 상태라 특별 학급에 편성

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에게 ‘넌 안 돼’라는 낙인효과를 주게 되었고 어린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 이 “굴욕적인 경험”은 그의 인생이 ‘옆길로 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외롭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해 오던 어느 날 환각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병이 시작된 것이다. 즉 발병 이전 이미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각하게 단절되

어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소외관계 속에서 그의 뇌(정신)기능 역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사

이토 미치오 2006, 46-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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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 사회와 정신장애인의 참여 권리의 문제

1)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 

여기서는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살펴

보고 그 속에 담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간략히 언급

하였듯이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자신이 정신장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정신장애인 가족들 역시 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나갈(공존)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신장애인이 한 사람

의 시민으로서, 인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그가 속한 사회적 교류망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이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가 은밀하게 박탈되고 있음을 뜻한다. 즉 다른 그 어떤 질병

과는 달리,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은 ‘위험’하며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

히 ‘치료’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 격리 조

치는 다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하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권리

는—복지 혹은 의료서비스라는 미명하에—민주 사회를 지향하는(지향한

다고 공언하는) 사회에서조차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진석(2007, 429)은 “민주 사회의 많은 갈등이 민

중들의 직접적인 대화나 대결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에 

의한 중재나 헌법의 해석에 의해 법리적으로 결정될 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문제는 뚜렷해진다”고 주장하면서 현 민주 사회를 지배하는 중

요한 바탕인 법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데,
8)
 실제로 바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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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가 정신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확인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정신보건법과 성년후견인 제도 간의 갈등이다. 

우선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적합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는 비자발적 치료도 용인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신보건법은 

“명시적 수준에서는 급성적인 정신질환의 만성화로 야기되는 정신장애

를 구별하지 않았고, 정신질환만을 공식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김문

근 2013, 302).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

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래서 이 법에서 정신질환자는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 인격 장애 ․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

신 장애를 가진 자’(제3조)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렇듯 정신보건법의 장

애이해가 질환 및 치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시에 장애인복지법

에서도 정신 장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정신질환 진단 중 극히 일부분의 

진단에만 국한하여 장애인 등록을 인정하다 보니—장애인복지법은 정신

장애인에 대해 정신보건법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질환이 장애범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장애인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김문근 2013, 294).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를 이와 같이, 규정하는 한편, 정신질환에 관

8)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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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 성년후견법령이 강조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대한 불개입과 자율

성 존중의 원칙이다(김문근 2013, 314). 이렇게 봤을 때 정신보건법과 성

년후견법령은 어떤 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비자발적 치료

를 용인하는 부분에서 특히 그러하다. 같은 맥락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

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도,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에 따라 본인의 권리 실현 가능성(기회)이 달라지게 된다. 통상 성년후견

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장애란 “법률적으로 정의되는 정신적 무능력 혹은 

의사결정 무능력”을 뜻한다. 개정민법은 여기서 정신적 무능력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김문근 2013, 309). 그런데 문

제는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정신 질환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신적 무능력자 혹은 의사결정 무능력자로 규정되는

가, 그렇게 규정되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김문근(2013, 313-314)은 성년후견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Okai et al. 2007; Boyle 2008; O’Brien 2010)을 제시하면서 “명백

히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공식적 결정이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입원이나 치료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또한 “정신장애

인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에 의하면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신장애인들의 관점에서 자기

결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장은숙 2009) 정신장애인들은 자신들이 무

능력하고 위험하다는 낙인으로 인해 스스로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들도 자기결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기회와 경험을 

통해 자기결정의 주체로 역량을 강화시켜나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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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자기결

정의 기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정신장애

인들의 자기결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결정의 “능력보다도 기

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박정임 ․ 이금진 2012, 54). 이런 점에서 최근 일

부 법률학자들은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 군 ․ 구청장

에 의한 입원 등 비자발적 입원 규정에 대해 “정신보건법이 개정민법의 

성년후견규정에 내재된 ‘정신적 의사결정능력’이라는 정신장애개념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백승흠 2011; 장석천 2011; 

김문근 2013, 314). 같은 맥락에서 김문근(2013, 314) 역시 개정민법이 

정신장애의 개념적 요소로 ‘의사결정능력(mental capacity)’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정신보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다. “과도한 치료법학의 논리에 의해 정신장애인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같은 책, 316-317).

종합하자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한 범주로 정신

장애인이 규정되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도 장애

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장애인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확보되었지만, 그 후 정신보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인신보호법(2007), 장애인연금법

(2010),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 등의 제정과 성년후견을 규

정한 민법의 개정(2011)으로 인해 이제는 “정신보건법과 이러한 법률들 

사이의 상호 조화”가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김문근 2013, 293-294).

이렇게 봤을 때 정신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은 

“다른 법령에 의해 자격제한의 사유로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 정신보건법

상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법률상 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의 



정신 장애와 민주 사회   69

범주를 확정짓게 되는 경향”이 있는 이유로(신권철 2010; 박성원 외 2013, 

46 재인용)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함에 있

어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단기간에 다양한 법률들이 도입되면

서 정작 정신보건법은 이러한 변화된 법률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설정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강조하건대 정신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장애인복지법, 인신보호법, 각종 자격제한법령 등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기능장애, 의사결정능력 장애, 위험성에 따른 권리 제한 등의 다양한 차

원의 정신 장애 개념이 있는데 정신보건법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신질환으로만 정의하지 않고 있어 다른 법령과 조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신권철 2010; 김문근 2013, 294).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장애’라는 것을 생물의료적 차원에서

만 이해함으로 인해 야기된다고 할 수 있는데(정은 2012; 정은 2013; 조

한진 외 2013), 여기서 김문근(2013)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

로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을 강조한다. 여기서 사회관계적 장애가 규정

될 수 있는 삶의 영역은 “가정, 직장, 학교, 문화 및 체육, 공공시설물, 

사회복지관련 시설, 사법 및 행정기관 등 인간이 경험하는 전체 사회환

경을 모두 포괄”한다. 즉 사회관계적 장애 개념은 “장애를 사유로 한 차

별을 뜻하며, 이러한 차별은 인간의 의도와 개입이 작동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정보통신,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하는 사회관

계를 포괄”한다(김문근 2013, 312). 이러한 제안은 결국 현재의 정신병원 

중심의 격리 치료 지원체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뜻하는데, 김문근은 다음

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의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은 “치료법학

의 논의에 지나치게 압도당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인권 복지를 옹호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에 내재된 “장애인의 자기

결정과 선택권, 자립생활, 다양한 사회활동과 일상활동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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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과 정신보건법의 치료우선의 원칙은 상충될 개연성이 높고, 이를 

조화시키려면 정신보건법이 장애인복지법의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을 대

폭 수용하여 정신보건법의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김문근 2013, 313). 바꿔 표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당사자

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과 ‘대리’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는 사실이

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행 성년후견제는 바로 이 점에서(당사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기보다 ‘대리’라는 경향이 강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보

다 자세한 내용은 조한진 2013 참고).

이상으로 우리 사회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관계 법령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정신 질환 치료를 우선시할 것인지 당사자

의 의사결정능력을 우선적으로 존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 간단한 문

제가 아니다. 개개인에 따라, 처한 상황, 맥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가진 정신 질환 자체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이해, 즉 정신장애당사자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뿌리 깊

은 불신을 감안했을 때, 의사결정(자기결정)능력의 유무 판단(의 진정성)

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이 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정신장애인

의 의사결정능력과 관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 등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입원”을 법적으로 보

장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것

은 사회적 권리 행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직결된다. 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선(先)—치료, 후(後)—사회참여 논리가 사회적으로 설

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치료개입(정책)은 결국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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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병상 수 증가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권혁장(2009, 1000)

은 늘어가는 정신장애인 수가 병원과 병상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병원과 병상의 증가가 정신장애 소수자를 생산할 지도 

모른다”라고까지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다음 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

신장애인 탈원화의 중요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탈원화를 통한 정신장애인의 시민 사회 참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신장애인들은 오랫동안 비인간적인 처우 아

래 생활했다(Foucault 1991).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

의 개선은 영국의 튜크, 프랑스의 삐넬 등에 의해 주도된 개혁운동과 도

덕치료운동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정신장애인들을 시설에 수

용하는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이용표 2005; 김연옥 2010, 148). 하

지만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대형 정신병원 

수용 중심의 정책은 의료적, 사회적, 재정적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했

다. 의료적인 면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장기입원은 오히려 이로 인한 정신 

질환의 만성화라는 문제를 낳았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오랜 격리 보호 

가운데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드러났

으며, 재정적인 면에서는 입원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Bloom 1984; 신창식 ․ 김도환 ․ 노병일 2007; 김연옥 2010). 이에 서구에서

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을 점차 줄여나가는 탈원화(Deinstitu- 

tionalization)라는 새로운 정신보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실화

되기 시작하였다(김연옥 2010; Jantzen 1997; Jantzen 2013).

탈원화는 정신장애인 보호형태를 “기존의 시설수용 방식에서 벗어

나 시설 밖에서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이념은 1950년대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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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1960년대에 지역사회정신운동과 연결되어 형성된 철학으로, 개인의 

자유, 삶에 대한 자율성 및 독립성 등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Mechanic 

2008; 김연옥 2010, 150-151). 탈원화란 정신장애인들의 “장기 보호시설

로서의 병원 기능을 버리고, 되도록 입원을 지양”하고 필요 시에는 지역 

사회병원을 이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바꾸어 말해 여기서 정

신장애인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 격리되고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스스로 책임지며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치료와 이동에 관한 권

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앞 절에서 성년후견법령과 관련하여 정

신장애 당사자들의 의사결정능력 기회 보장을 강조하였는데 탈원화는 이

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과 매우 밀접

한 관계가 있다. 탈원화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의미하는 이념이

자, 병원 입원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신장애인 관리 철학”이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생

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chanic 2000; 김연옥 2010, 151).

한편,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 역시 서구 사회와 다름없이 시설수용

중심이었고 이는 20세기 후반까지도 지속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와 새

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 변화의 계기 또한 서구 사회와 크게 다르

지 않았는데,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또 장기입원과 수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탈원화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시작한 것이다(김연옥 2010, 149). 

1980년대에 들어와 무허가 기도원이나 대규모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장애

인들의 비인간적인 수용실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김연옥 2010, 

149; 강희원 2010),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는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으

로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이용표 2005; 한종선 외 2012).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한 대처였다. 그

런데 어느 국가에서든 정신보건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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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기 때문

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정신보건정책의 기조를 정

신장애인의 수용, 격리 보호 위주에서 재활과 사회복귀로의 전환, 즉 탈

원화로 전향”하게 된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우리나라는 정신보건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탈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서동우 2002; 이용표 2005; 김진학 2006; 김연옥 2010, 149). 

200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신장애인의 75%는 여전히 정신병원과 정신

요양원에 입원되어 있으며, 2005년 6월 정신의료기관 병상수는 총 

73,015개로 이는 2004년 6월 병상에 비해 7.70%가 증가된 수치로서(보건

복지가족부 2007) 오히려 탈원화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연옥 

2010, 149). 그렇다면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정당한 사회참여를 위

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탈원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김연옥(2010)은 이런 맥락에서 영국의 탈원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무

엇보다 지역사회보호이념이 탈원화 정책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먼저 영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불러온 주요 요인은 정신장애인을 “치

료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전환의 

배경에는 “경험적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장기입원 치료의 폐해를 부단히 

지적해온 사회과학자들, 정신장애인에까지 확대된 시민운동의 영향과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운동”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김연옥 2010, 163). 즉 

사회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노력에 기반하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보

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

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인권은 이용표(2005)의 지적처럼 “지역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받을 기회”로 왜곡되어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김연옥 2010, 164).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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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은 일찍이 푸코(Foucault 1991)도 지적한 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질

병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용표(2005, 

27)는 우리나라에서의 정신장애인 장기적 수용구조의 형성을 함축적으

로 표현하자면 “치료이데올로기와 인권의식의 왜곡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질병이데올로기란 “정신의료인들이 정신장애를 치

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사적 소유에 기반하고 기업

원리에 의해 주도되는 의료체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정신과 전문의의 수와 정신병원 병상 수가 정적으로 비례하고 있는 자료

(이용표 2005)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점에서 전 절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권혁장(2009)의 문제제기 

또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과 관계해 최초로 발

간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들의 비자의 입원율, 

즉 강제 입원율이 전제 입원환자의 86%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율 또한 53%를 상회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자의 입원율과 장기입

원율을 보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신장애

인이 정신병원이나 대형 시설에 수용되어 있게 되면 자연히 일반인들과

의 접촉은 소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물리적(공간적) 구분

은 다양한 시민들의 건강한 사회통합 기회를 방해하게 된다. 

사회통합이란 어떤 거창한 정책보다도 거주민들 간의 자유로운 접

촉에 우선적으로 그 가능성을 둘 수밖에 없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런 가

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결코 녹녹치 않은 일이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무수한 익명의 타인들 속에서, 개인화되고 일정정도 획일화된 시간, 공

간 속에 머문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바우만(Z. Bauman)의 지적처럼 

그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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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바우만은 현대인의 삶

의 공간을 ‘도시’라고 명명한다. 그는 이러한 ‘도시’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이방인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 청하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게 가까

이 존재하는 이방인 옆에서 사는 것은 도시 주민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아마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방인이 가까이 

있는 것은 도시 주민의 운명이며 영구적인 생활양식(modus vivendi)9)
이

다. 도시 주민은 그 생활 방식을 매일 자세히 검토하고, 감시하고, 실험

해 보며, 시험과 재시험을 거쳐서 (바라건대) 이방인과의 동거를 구미에 

맞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견딜 만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

런 필요는 ‘주어진 것’이며 협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시 주민이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은 선택의 문제이다(Bauman 2010, 138).”

바우만에 따르면 이러한 도시의 삶 속에서 도시 주민들은 공통적으

로 “이질공포증”을 갖게 되며, 이것은 쉽게 분리주의적 충동을 자극하게 

된다고 지적한다(Bauman 2010, 139).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순히 공포를 

피하는 방법으로 분리주의적 충동을 드러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뒤따

르게 된다. 즉 서로 “오해를 유발할 위험도 없고 독특한 의미의 세계들 

사이를 오가야 하는 성가신 필요와 씨름할 필요도 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편하게 ‘사회화’할 수 있는 ‘자기와 닮은’ 타자들의 무리” 즉 그런 “획일

적인 환경에 오래 머물수록 사람들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 합의할 만한 

공동의 생활양식(modus covivendi)을 얻기 위해 타협하는 기술을 잊어버

리기” 쉬운 것이다(같은 책, 142). 실제로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의 삶이 

일상적 사회생활로부터 단절되어 시설화되어 있는 현재 우리는 언젠가부

9)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는 견해가 서로 다른 이들 사이의 협약을 의미하는 라틴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삶의 양식(mode of life)’으로, 서로 갈등하는 이들 사이에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시적 합의를 의미한다(한상석: Bauman 2010, 180 옮긴이의 후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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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들과 함께 살아나갈 삶의 기술을 잊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이토 미치오(2006)가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적인 공동주거 공

간 ‘베델의 집’에 관한 서술 속에서 “장애인의 사회 복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사회 복귀야말로 주제”라고 지적한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타인과,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갈 삶의 기술”은 정신장애

인뿐 아니라 비정신장애인(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델의 집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사사키 씨가 한 “정신장애

인의 자립이라는 말을 하는데, 왜 장애인한테만 자립하라는 말을 하는 

걸까?(사이토 미치오 2006, 78)”라는 질문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문제제

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괜찮은 우리(소위 정상인)’와 함께 살려면 하루빨리 치

료를 통해 ‘당신의 정신 질환을 극복’하라고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일방적으로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장면에서 사이

토 미치오는 그 안에 담긴 폭력의 실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부모나 의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나아가 지역 사람들과 같이 소위 ‘정

상인’들이 정신장애인에게 요구하는 자립이나 사회 복귀는 정신장애인들

이 환각이나 망상을 없애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의젓하게 제 몫을 하라는 

요구인데, 이 속에는 정신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정신장애인들에게 결국 “병에 걸려서

는 안 된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해서 발신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고치라, 없애라, 

이런 말을 듣는 그 병은 다름 아닌 정신병이다. 감기나 위염과 달리 간단

히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이다(사이토 미치오 2006, 80). 사이토 미

치오는 이에 오히려 다음과 같이 묻는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병을 고치라, 정상인이 되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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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지금의 당신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듣는 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이 있든 없든 ‘그대로도 괜찮다’는 생

활 방식도 있지 않을까?”(사이토 미치오 2006, 80).

사이토 미치오의 이와 같은 실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존재부정적인 관점에서 정신장애인들을 대해 왔

는지 돌아보게 한다. 앞선 논의에서 김진석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다수결 원칙)를 지적하면서 그 속에 내재된 폭력을 문제시한 바 있

는데, 그는 “민주주의는 ‘폭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극복하는 대신, 

상징적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추상화했다”면서 이로 인해 결국 “불법의 

영역에 속하는 차별과 폭력들은 상당히 금지되거나 극복되었지만, 불법

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차별과 폭력들은 오히려 활성화되거나 개발된 듯

하다”고 주장한다(김진석 2007, 445). 이것은 예를 들어 앞서 정신장애인

의 인권침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목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역시 사회 정화를 위한 ‘합법적’ 테두리하

에 이루어진 무자비한 인권침해였다(한종선 외 2012). 이렇게 봤을 때 이

탈리아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특히 정신병원 폐쇄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한 바자리아(Basaglia 1974)가 주장한 정신의학이라는 개념은 곧 정치

적 개념(Begriff der Psychiatrie als politischen Begriff)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

는 사회, 문화, 정치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민주 사회에서 언제나 강조되는 ‘대화, 즉 대화를 통한 사회 

참여라는 실체에 대해서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대화 관계가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자각해야만 이 사회에서의 진정한 ‘민주적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이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담론을 통해 발화되고 주장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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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담론들이 권력이나 폭력과 맺는 관계를 떠나서는 제대로 분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진석 2007, 428).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치료를 중심으로 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이 “정신보건전문가와 정신장애

인 사이에서 지배와 예속이라는 형태로 작동(이용표 2005, 14)”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신장애 관련 담론을 둘러싼 권력 관계, 또 폭력 관계

에 대해 과연 제대로 진중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푸코(Foucault 1991)가 설명한 바 있듯이, 정신의학의 등장은 “17, 

18세기에 강제노역장이나 빈민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수용된 자들 

중 강제노역에 동원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할 사람들을 구분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업무가 맡겨진 것에서 연유”한다. 즉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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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지금까지 정신장애에 관한 해석과 개입이 정신장애를 질병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둔 전문가적 접근에 의한 것이었다면, “새로운 접근방식

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극복하였는가 하

는 데”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는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마찬가지

로 시민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해당된다. 앞 절에서 정신장

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들에게 의사결정능력 유무 

판단을 하기 이전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

았는데 마찬가지로 탈원화는 그 자체가 언급한 시민 사회 참여 기회이며, 

이것은 진정한 민주 사회 정립 과정에서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그 

사회의 ‘인간화 과정’이다. 따라서 정신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경험을 우

리 사회가 공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병원 중심의 정신보

건체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보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공

간 속으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

한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정신 장애와 민주 교육에 관해 살펴보겠다. 

4. 향후 과제: 정신 장애와 민주 교육

사회적 민주화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성 함양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위주의 문화 척결이 요구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민주 사회에 있어서 정신 장애의 문제를 민주 교육이라는 실천

행동과 연결하여 고민해 보려고 한다. 



80 기억과 전망 여름호 (통권 30호)

앞서 바우만의 성찰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름’을 자유롭게 경험

하고 자신의 삶 속으로 수용하는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것은 모든 민주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이것은 곧 모든 

인간의 사회통합을 향한 길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 또한 다양

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실제 그 성과를 놓고 봤을 때는 교육 주최자 중심

의 일방성으로 인해 많은 한계가 있었다(조철민 2005; 이한규 2011). 이

에 이한규(2011)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수

요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수요자가 실제로 생활세계 가운데 직

면하게 되는 이슈에 교육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의 적실성 정도를 높

일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교육 그 자체가 ‘참여의 원리’를 실현하는 장

이 되어 의미가 있다. 즉 교육자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피교육자가 

자신의 활동과 체험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시민성 함양에 나설 수 

있게 되므로, 수요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가 “민주성 체화 과

정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이한규 2011, 4).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 교육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

으며(강수택 2008; 신형식 2012; 이한규 2011),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화

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영역에서의 “자율적인 의사소통 공간을 확

장하려는 노력”과 함께 “생활세계의 공사 영역 모두”에서도 민주적인 의

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강수택 2008, 71-72).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여

전히 격리와 감금을 통한 사회적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들을 만나지 못한다. 권혁장(2009, 990)의 표현처럼 정신장애인들은 “분

명 존재하나 실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이처럼 권력-지식-주체화(문

성훈 2005)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을 ‘생산’하며 격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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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을 정당화한다(권혁장 2009, 1000).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신장

애 유형”을 “끊임없이 생산”한다는 데에 있다. 즉 사회이탈적인 행위의 

모든 것이 정신적 병리로 환원되고 격리와 감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다. 지금의 정신 장애 현실을 민주 사회의 유지, 발전과 연결하여 고민해

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정신장애인의 민주적인 사회 참여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또 다른 정신장애인’을 만

들어내고 격리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의식과 일상생활 속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재 개념화와 주인으로서의 시민 존재에 대

한 재정립”을 통해 새롭게 그 의미를 정비해 나가야만 하며(김영일 2010, 

71), 정신장애인 역시 그 존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정립 작업이 필요하

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

진석의 우려처럼 우리가 단순히 “현재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들, 혹은 이

전부터 존재해온 사회적 구조들”에 대해 비판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해결하거나 극복할 방법도 모른 채 구조와 제도의 폭력적 미로

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진석 2007, 448-449). 이런 의미에서 

정신 장애라는 주제를 민주 교육과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은 매우 필

요한 일이다.

민주 교육은—이론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민주를 교육하는(가르

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만나도록 또 만날 수 있는 조건과 환

경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민주 교육의 장은 단순히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주를 고민하는 장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움직

임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 교육이란, 사회라는 큰 틀 

속에서 바라봤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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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자유로운 삶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앞서 논의했

듯이—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 존중 및 일반인과 다름없는 사회적 

참여 권리 실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여전히 격리 

치료(수용)의 대상으로 상정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들을 찾아가는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10)
 이

런 맥락에서 류승아(2012)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류승아 2001; 류승아 

2010; Corrigan, Larson, Sells, Niessen and Watson 2007; Corrigan et al. 

2001; Couture and Penn 2006; Covarrubias and Han 2011; Hand and 

Tryssenaar 2006; Pettigrew and Tropp 2000; Vezzoli, Archiati, Buizza, 

Pasqualetti, Rossi and Piloi 2001) 분석을 통해 정신장애 또는 정신장애인

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어떤 개인이 그가 처한 사회에 진정으로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곧 그의 문화적 정체성이 그 사회에 수용되는 것을 의미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용신(2008)은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와 같은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문화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는데, 문화민주주의란 “일상생활에서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이론화되고 

실천되기 어려운 인간의 존엄성, 이성과 자율, 합리적 사고와 의사결정,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다문화사회에 구현하려는 시도”를 말한다(김용신 

2008, 32). 다문화사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떠올리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규

10)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교육(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

로 하는 당사자 인권교육을 말함)의 장에 일반 시민(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된다면 일상적인 면에서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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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도 포함된다. 누군가의 말처럼,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다수가 될 수 없는 소수자에 대해 우리는 또 다

른 경각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신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삶, 곧 모든 사람에게 민주적인 세상을 꿈꾸는 지금 우리는 ‘차이를 아끼

는 실천으로서의 여행(인진혜 2006)’이라는 발상을 실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마음을 벗고 ‘누구나 

공평하게 대하는 심리구조’를 가지고(문은희 1999, 76)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경청하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

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움직이는 민주 교육

의 장으로 변할 때 그 ‘경청은 곧 정치적인 실천’이 된다(한종선 외 2012,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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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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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stone to a democratic society can be said to be on the right to 

participate and communicate without restriction for all of its citizens includ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equal rights for them 

as a citizen, it is essential to respect and accep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s they are even though they are seemingly lacking the ability to exercise the 

rights. This study, in this context, looks at the social origins of the mental 

illness, then examines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ability to communicate 

and considers the need for deinstitutionalization. Then it concludes that the 

guarantee of their social participation right should be top priority, which should 

consequently be reflected in the actual educational environments.

■ Key Words: Mental Disability, Democratic Society, Social Rights, 

De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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